
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9호서식] <개정 2015.12.30.>

복 구 현 황

(단위 : 면적-천㎡, 금액-천원)

구분

복 구 비 예 치 복구실적

건수 면적

예치금

건수 면적 복구비

하자보수보증금

계 현금
지급 

보증서
계 현금

지급 

보증서

계

산지

전용지

채 광 지

토석

채취지

※ 작성요령

 1. 조사 대상 :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대상지

에 대하여 산지전용, 채광지, 토석채취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 2. 작성방법

   1) 해당 연도 실적을 반기별로 작성하되,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누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   2) 산지전용지 중 채광지는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   3) 복구비예치의 경우 건수는 신규허가를 기준으로 반영하고, 기존허가의 변경허가, 기간연장허가, 복구비 재산정 등에 따

른 변동이 있을 경우 건수는 반영하지 말고 변동된 면적과 금액만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